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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우리나라는 국산품 비과세와 이중과세 금지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

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제도’를 

운영 중임

□ 재수입 면세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의 증가1)와 역직구 물품

의 반품 증가로 인해 재수입 면세 적용에 대한 무역업체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되었던 물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2)

○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역직구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개인

업자들의 소액물품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인

한 재수입 면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3)

1) 전체 산업 기준으로 현지법인의 대한국 수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0.0%(1,115
억달러), 현지법인의 대한국 수출은 전체 수입의 11.9%(424억달러)에 달함. 세부적으로 2007년 중 
현지법인의 대한국 수입에서 기업 내 수출(대모기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2.5%(제조업은 
92.9%), 현지법인의 대한국 수입에서 기업 내 수입(대모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4.1%(제조
업은 90.4%)임. 자료 : 하병기, 「한국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
원, 2009.9, p.53

2) 다국적 기업내 무역의 발생 원인으로는 기업 내 사정에 의한 물품 인수 거절로 인한 반품, 국내 개
발 장비의 시운전 후 재수입, 판매부진으로 인한 물품 재수입, 진출 국가에서 수입 통관 자체 거절
로 인한 반품, 국내에 새로운 판매처를 발견하여 다시 재수입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3)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최고경영자 간담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648688(검색일자: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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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와 재수입 기한의 제한과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관세법｣의 개정과 상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4) 여전히 재수입 면

세의 적용 범위와 기간 제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일부 무역업체는 재수입 면세의 적용요건이 한정되어 있고 면세가능사례에 대한 상

세 지침이 없어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5)

- 경마대회 및 경주마 관련 규정 부재로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 면세 적용 논란이 

있었음 

○ 중소기업들의 경우 재수입 면세의 허가기간에 대해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문제 제

기를 한 바 있음6)

□ 현재까지 관세 감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임가공물품과 재수입 면세제도를 비교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재수입 면세의 국제비교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었음 

○ 외국의 관세 감면제도와 관련한 연구 또한 이루어진 바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각국의 재수입 면세제도의 내용을 파악, 재수입 면세 적용 범위와 재

수입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향후 법 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

적이 있음 

4) ｢再수입 면세대상 범위 무역업체 관심 고조｣ , http://anseongcci.korcham.net/subMenu01.cci?searchType= 
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branch_id=&branch_chil
d_id=&pageNum=1&list_show_answer=N&menuId=2961&subMenuId=&communityKey=B0
123&boardId=553&act=VIEW(검색일자: 2016. 2.28)

5) 한국무역협회, 「수출 후 재수입물품 면세적용 관련 ‘사용’의 범위 명확화 건의」, http://www.kita.net
/ trade_sos/com/download_m.jsp?f_path=/SERV/BEA92/app_root/defaultApp/WEB-INF/s
osupload&orig_name=%C0%E7%BC%F6%C0%D4%B8%E9%BC%BC+%B0%B3%BC%B1+%B0%
C7%C0%C7.pdf&file_name=20141118_1416271687673.pdf(검색일자: 2017. 2. 21)

6) ｢수출품 회수 때 관세 내라니"…억울함 쏟아 낸 중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
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811199(검색일자: 201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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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의 규정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 감면제도, 재수입 면세제도, 재수입 물품 통관사례, 그리

고 재수입 면세제도와 관련된 개정 교토협약의 내용을 조사함

○ 개정 교토협약상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의 각국 국내법상 수용 여부를 조사 ․ 비교함

- 개정 교토협약을 수용하였으나 국내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및 수용

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을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별도로 조사함

- 각국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는 물품의 동일성 인정 범위와 관련한 사례 위주로 

조사함

-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물품의 사례는 자료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었음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무역량이 많은 국가 중 미

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선정함

○ 단,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 및 일본, 중국의 

경우와 상이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동일한 대륙법계 국가인 중국과 일본 또한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체계

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재수입 면세와 관련하여 조사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수입 면세 근거법

령, 감면 사전심사의 유무, 감면신청 시기, 물품 동일성(사용의 범위), 재수입 면세 제한

기간을 선정하여 차이를 비교함

○ 재수입 면세 근거법령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관세법｣상에서 규정하는지 또는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함 

○ 감면 신청시기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조사함

○ 물품의 동일성 부분은 각국의 보수⋅유지 허용 범위와 사용의 허가 범위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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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 제한기간은 일반적인 재수입 및 재수입 용기와 연구 시험목적의 재수입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함7) 

○ 재수입 면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이규정이나 보완규정이 

있는 경우 기타 규정에서 별도로 비교함 

□ 본 보고서는 제Ⅰ장 서론을 포함한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 감면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재수입 면세에 대한 세

부 내용을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개정 교토협약상의 재수입 면세제도와 주요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의 관세 감면제도 및 재수입 면세규정에 대해 조사함 

- 각국의 관세 감면제도의 체계 및 재수입 면세규정의 적용 대상, 적용 요건,사전 심

사, 감면 절차, 관련 규정,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규정을 근거법령, 신청절차, 제한기간, 물품 동일

성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여 보고서의 비교결과를 요약함

7) 재수입 용기 및 연구시험목적의 재수입 제한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 한함 



Ⅱ.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

1. 우리나라 관세 감면제도

가. 관세 감면의 개요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함

□ 그러나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세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되며 이를 감면이라고 함 

○ 관세 감면제도는 ｢관세법｣상 관세율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관세 감면의 신청 

및 승인의 절차에 따라 혜택이 부여됨 

□ 관세는 ｢관세법｣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서도 감면되기

도 하나 대부분의 관세 감면은 ｢관세법｣에 의해 행해지며 본 보고서는 ｢관세법｣상 감

면제도에 중점을 두었음

○ 관세법상 관세 감면은 ｢관세법｣ 제88조에서 제105조까지 관세법 조항에 직접 규정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의 감면은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물품 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에 사용하는 물품 등이 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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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 감면은 주로 국제기구에서 다자간에 체결한 

협정을 비롯하여 특정 국가와 체결한 쌍무협정 등이 있음

□ 관세 감면은 산업지원, 국제관례 존중, 사회⋅문화⋅교육⋅경제 등 다양한 정책 수행 

또는 기본관세율의 불균형 보완 등 각종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감세하는 형태로, 국제관례 존중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면세 형태로 적용됨 

나. 관세 감면의 절차 및 내용

1) 관세 감면의 요건 

□ 관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 의무의 경감과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의 감면요건은 크게 감면대상요건, 감면신청요건, 특정조건 이행요건으로 분류됨 

출처: 정재완, 󰡔관세법󰡕, 2014.1

수입주체요건 

수입물품요건 

기타 특정요건 

감면요건 감면대상 요건 

특정조건 이행요건

감면신청 요건 

[그림 Ⅱ-1] 관세의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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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신청 요건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는 요건이며 특

정조건 이행요건은 세관장이 감면 처분 시 ‘특정 용도에 사용’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 경

우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것임 

○ 특정조건 이행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을 시 감면한 세액을 다시 징수하는 처분이 이루

어짐 

법조항 조항명 목적
감면 
구분

관세 
경감률

(%)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외교관계, 국제관례 존중,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무조건 100

제89조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면세
세율불균형 시정 등 조건 100

제90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감면세
학술연구진흥, 교육발전지원 등 조건 50-80

제91조 종교용품 등에 대한 면세 사회복지 향상 등 조건 100

제9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면세 국제관례 존중 등 무조건 100

제93조 특정물품에 대한 면세 사회정책 수행 등 조건 100

제94조 소액물품 등에 대한 면세
관세징수비용 절감, 납세자 

편의도모 등
무조건 100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면세
환경오염방지,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지원 등
조건 30

제96조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물품 등에 대한 면세
영리가 목적이 아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무조건 100

제97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면세 인적⋅물적교류 촉진 등 조건 100

제98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감면세
인적⋅물적교류 촉진 등 조건 30-85

제99조 재수입면세
국산품 비과세, 이중과세 방지, 

수출지원 등
무조건 100

제100조 손상감세 과세 형평 등 무조건
손상된 
부분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
가공무역 증진 무조건

수출된 
부분

출처: 정재완 『관세법』, 2014; 송기찬⋅임예진, 『관세법』, 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Ⅱ-1> 감면조항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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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요건은 수입주체요건, 수입물품요건, 기타 특정요건으로 나누어짐

○ 수입주체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자가(예: 외교관 등) 수입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

는 것을 말함

○ 수입물품요건은 물품의 용도(예: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의 경우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 지정), 수입형태(휴대품, 별송품), 수입이유

(예: 우리나라로 거주 이전을 위해 입국하는 자가 수입하는 이사물품) 등을 의미함

○ 기타 특정요건은 수입물품 및 수입주체 요건 외에 일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함(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된 

경우) 

2) 관세 감면의 신청 및 감면요건 심사

□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사업의 종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감면의 법정근거, 기타 참고

사항 등임

□ 단, 예외 사유가 있을 시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사유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는 기간까지 감면 신청이 가능함

○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징수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과고지 규정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청가능 함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전 신고된 세액의 정확성, 감면요건 구비 여부, 기타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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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을 심사함

○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구비 및 신고서의 일치 여부,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세

액, 감면신청의 적정 여부,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용도 

신고 여부 및 수입요건 구비 여부, 재수입의 경우 수출증빙자료 등을 심사함 

3) 감면세액 산정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및 재수출 감면의 경우, 경감

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

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경감률 산정대

상에서 제외함 

□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

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면제되

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본 보고서에서 다룰 재수입 면세의 경우 100% 전액 면세로 별도의 경감률 산정 대상이 

아님

4) 감면물품의 사후 관리

□ ｢관세법｣에서 사후 관리물품으로 규정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

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

를 할 수 없음 (｢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및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물품은 용도외 사용 

및 양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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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했을 시 용도외 사용자 및 양도인으로부터 납부한 관세를 즉시 

징수함 

□ 단,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감면받은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거나 감면

용도 외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도 관세 감면이 가능함(제83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제97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

○ 단, 용도 외 사용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게 양도 시 ｢관세법｣ 외 법령⋅조약⋅협정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 관세 감면이 불가함 

□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수입 면세는 사후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재수입 면세는 재수입 물품을 수입 후 양수하거나 감면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하더라도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세의 일종임

5) 관세 감면물품 사전심사(2014년 폐지)

□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신고 전 감면 심사제도

를 두었으나 2014년 10월 30일부로 ｢관세 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를 폐

지함8)

○ 동 제도는 2001년 도입되었으며 15일 이내의 심사기간, 심사 결과는 적정, 부적정, 

부분적정 또는 사전심사 처리 불가로 분류되었음

○ 법령 해석 등 어려움이 있을 시 관세청장에게 감면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하기 어려워 관세청장 심사로 운영하고 있었음 

□ 본 고시는 고시 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함

8) 관세청 고시 제2014-100호, 2014-10-28, 폐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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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재수입 면세제도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재수입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세해줌

○ 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국내의 경쟁상품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함9) 

□ 재수입물품이란 내국물품이 수출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나가 외국물품이 된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내국물품이 되는 것으로 세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 시 관세가 면세가 

됨10)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도 국내 수입→ 외국 수출→ 국

내 재수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가 됨11)

○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처음 수출하였던 성질 그대로 동일한 물품이 재수입되어야

함

○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외국물품으로 인정하여 재수입 시 면세에서 

제외가 됨 

가.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12)   

□ 재수입 면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면세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

해야 함

9) 택스넷, http://www.taxnet.co.kr(검색일자: 2017. 1. 31)

10)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9

11) 택스넷 , http://www.taxnet.co.kr(검색일자: 2017. 1. 26)

12) ｢관세법｣ 제99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20170101,14379,20161220)/제99조
(검색일자: 2017.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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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에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하고 있음 

- 사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

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있음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관

세가 면제됨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

과되지 아니한 경우

○ 2014년 1월 1일 재수입 시 관세 면제 제외사유 명확화를 위해 새 조항이 신설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로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

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에서 재수입 면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13) 

○ 법 제99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함

13)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170215,00589,201
70215)/제54조(검색일자: 2017. 1. 18)



Ⅱ.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 19

○ 법 제9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

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재수입절차14)

□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신고 후 세관에 의해 수리가 됨  

○ 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고 물품 심사를 받음 

○ 추후 수출한 물건과 재수입한 물품의 동일성을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신고 시 물

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함  

- 물품의 일련번호, 규격 등의 상세정보를 넣어서 추후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게 해

야 함 

○ 심사가 끝난 후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물품을 선적함 

14)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9

면세대상 재수입시한 사용된 경우 면세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품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행사에 물품이 

출품됨

해외 시험 및 연구를 위해 수출 
후 다시 수입된 물품

- -

출처: 정재완, 『관세법』, 2014.1, p.307

<표 Ⅱ-2> 대상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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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된 물품이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 수출용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사용 등의 이유로 다시 재수입됨 

수출신고

⇩
수출신고 수리후 반출

⇩
해외로부터 재수입

⇩
국내 반입후 수입신고

⇩
수출신고된 물품과 동일성 심사

⇩
재수입면세 승인 후 물품반출 

출처: 이성우,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5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9, p.16

[그림 Ⅱ-2] 재수입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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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 후 수입신고를 함 

○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잔량관리표(필수

는 아님), 수입신고서, 감면신청서 등이 있음 

□ 재수입 시 동일성 심사를 거치게 되며 수입신고자는 물품의 동일성 증명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의 물품의 단가, 규격, 수량, 모델명 등이 일치되어야 함

○ 재수입된 물품의 수량이 수출된 물품을 초과하면 재수입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세관에서 통과되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고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물품이 반출이 됨

다. 재수입 면세제도 적용에 대한 사례 

1) 경주마의 재수입 면세와 관련한 사례

□ 2016년 3월, 우리나라 세관은 국제경주대회 출전 후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해 재수입

면세 적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관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함15)

○ 안양⋅인천⋅전주 등 일선 세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세 면세로 통과한 승마⋅
경마용 말 20여마리에 대해 총 7억 4천만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 통보함

□ 세관의 관세 추징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관련 업체는 재수입 면세 규정상 경주마의 관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함

○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 1호에서 규정한 ‘전시회, 박람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쟁점물품인 경주마는 재수입 감면이 적용되어야 

15) 󰡔스포츠경향󰡕, 「경주마는 국제대회 때마다 관세 내라 세관방침에 업계 황당하다 반응」 http://sp
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08211711003&sec_id=561501&pt=nv,
(검색일자: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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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함

○ 국산품 비과세와 이중과세 면제를 위해 운영되는 재수입 면세제도 취지상 경주마의 

재수입 면세 적용 불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그러나 관세청은 경주마에 대해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재수입 면세를 적

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기각함16)

○ 관세청은 국제경마대회가 본질적 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그 물품의 특성 등 정보를 공

유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주마가 ｢관세법｣ 제99조 1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결정함17)

2) 재수입물품의 ‘사용의 범위’ 관련 사례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 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 범위는 수출물품이 원상태 

그대로 재수입되는 경우이거나, 해외에서 물품의 사용이 없는 단순한 검사를 거치고 재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함

□ 따라서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의 변함이 없는 단순한 검사는 재수입 면세대상이나 변함

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를 적용받거나 가공⋅수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변형이면 감세에서 배제됨

○ (단순검사) 국내 제작물품인 모터가 독일제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모터 1개를 시험용으로 수출 후 재수입한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또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18)

16) 관세청 2016.10.21. 자 적부심 제2016-74호, 85호, 89호 의결

17) 관세청은 경주마에 대해 ‘기수와 함께 이동되고 기수의 직업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
로 ｢관세법｣ 제96조와 제97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면세와 재수출 면세규정의 ‘기수의 직업용구’
로 볼 수 있으며 해당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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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범위가 가공⋅수리의 범주에 해당된다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단

순한 검사 후 재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성능검사) 열처리 가공설비의 성능시험을 위해 링 기어를 수출하여 열처리 후 재수

입한 경우에는 ‘열처리’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규정상 가공⋅수리 범위에 해당

되어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없음19)

- ‘열처리’되어 재수입된 링 기어는 수출 당시의 성질이나 형상과 동일할 수 없으며, 

이는 동일 상태 재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20)

□ 재수입 면세 적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재수입 면세가 적용 가능한 물품의 

사용 범위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서 규정하는 가공⋅수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

는 정도의 단순 검사와 같은 범위의 ‘사용’이어야 함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규정상의 가공⋅수리 범위는 HS Code가 변하지 않을 정

도의 가공⋅수리에 한정됨

- (봉제가공) 의류 임가공자로서 국내에서 일체의 원부자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현지

에서 봉제가공만을 거쳐 의류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부자재 수출 시 완성품인 의류 

HS Code로 수출신고될 수 있다면 의류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적용

이 가능함21)

○ 단, HS Code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감세 적용이 됨22)

18) 관세청 2000.1.11. 관세평가분류원 47221-9

19) 관세청 2012.2.7. 통관기획과-595

20) 유권해석에서는 재수입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열처리된 링 기어의 사례는 감면의 신청시
기나 감면서류의 종류 등 감면요건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1) 관세청 2003.11.10. 관세협력과-104

2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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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수입물품 면세 적용 범위의 조정

□ 재수입 면세제도의 범위는 2010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보세

가공수출을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음 

○ 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은 원상태 물품만이 재수입 면세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짐

□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수입되는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증가하

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경우, 동일 물품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는 것임23)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결함 등으로 반송되거나 일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수

입되는 경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재수입 면세제도의 취지임을 강조함

○ 또한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

나 또는 해외에서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된다면 면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임

□ 개정된 재수입 면제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용의 범위는 결국 재수입물품이 해외에 있는 

동안 기존에 없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느냐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임

4) 부분품⋅장착물품의 재수입 인정사례

□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때 수출된 물품 전체가 그대로 재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수입되더라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가 가능함

23) 관세청 보도자료,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http://english0.customs.go.kr/kcsh
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GPy9YN6H62q0JWDQSGJyT7HSLFTGGtSkS2GJH
GBL4ZJ7Lv0VyvSV!-1746784105?bbsId=BBSMSTR_1018&nttId=1667&layoutMenuNo=290
&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195&recordCou
ntPerPage=10(검색일자: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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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품 재수입)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품을 대체 수

출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 당시 물품의 성질과 형상

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함24) 

□ 또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입물품에 장착되어 부분품처럼 재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면세가 가능함

○ (장착된 물품 재수입) 타이어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독일 벤츠사의 덤프트럭에 장착한 

뒤 수입한 경우, 비록 수출물품(타이어)과 수입물품(덤프트럭)이 다르지만 타이어의 

수출 및 수입 당시 성질과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과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다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함25)

□ 관세청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출물품의 부분품이나 수출되었다가 수입물품

에 별도 장착되어 독립적 기능을 하는 물품이 일부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 및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형상에 변함이 없다면 재수입 면세가 적용됨

5) 수출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로 인해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더라도 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

○ 최초 수출은 중개인이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하자물품의 반송 수령은 수출 계약자의 

책임인 경우

○ 수출물품의 상대국 통관 거절이나 인수거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행이 불

가능하다가 국내에서 신규 거래처를 발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 최초 물품을 수입한 해외중개인(A)이 다른 거래처(B)로 물품 거래가 이루어진 후 예

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24) 기획재정부 1991.4.20. 재무부관세 22700-149 및 관세청 2001.4.6. 통관기획 47240-426

25) 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6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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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은 물품의 최초 수출자와 재수입 면세 적용 당시의 재수입자가 동일하여야 한

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제3의 재수입자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진행했다면 재수입 면세

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재수입 시 해당 수출신고필증이 수출 환급을 받았는지의 여

부와 물품의 동일성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수출 시 발생하는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2014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수출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물품 재수입 시 면세는 불가하다는 것을 법적

으로 명확히 함

○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수입 

시 면세가 제외됨26)

□ 이에 따라 수출입자가 다른 물품의 재수입 시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환급에 대한 문제

(감면 절차상 문제)와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통관서류로 증명하여야 함

○ 수출자(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수입자가 환급권리포기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재수입 면세가 적용이 됨

26) 창원세관, ‘2014년 개정 「관세법」 등 설명회’, 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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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물품 사용의 범위

○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의 변함이 없는 단순한 검사 정도는 사용한 것
으로 보지 않음

○ 물품 검사의 기준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서 규정하는 가공
⋅수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정도의 물품의 사용이어야 함

면세적용 범위 개정
○ 재수입물품이 해외에 있는 동안 기존에 없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야 함

수출물품 부분품 
면세 적용

○ 수출물품의 부분품 또는 장착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 및 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형상에 변함이 없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함

수출입자의 동일성
○ 수출자(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 재수입자가 환급권리

포기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함

출처: 저자 작성

<표 Ⅱ-3> 재수입 면세제도 관련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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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주요국으로 하여 관세 감면제도와 재수입 

면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위한 주요국으로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실적이 높은 국가와 높

은 수출입 무역순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를 선정하

였음27)

□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에 앞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

협약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인 주요국 또한 모두 가입

하였고 협약 내용 중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함

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개정 교토협약)

가. 개요

□ 세관(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관절

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28) 일명 ‘개정 교토협약’이 2006년 2월 발효

됨29)

27) ① 2015년 주요국 현지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미국(1위), 중국(2위), 일본(5위), 그리고 호주(10위)
임 ② 2016년 12월 주요국 수출금액 기준으로 중국(1위), 미국(2위), 일본(5위), 그리고 호주(12
위)이며 우리나라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국(1위), 일본(2위), 미국(3위), 그리고 호주(7위)임 출처: 
① 한국수출입은행,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자: 2017.2.14.)., ② 한국무역협
회, 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검색일자: 2017.2.14.)

2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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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교토협약은 부속서 조항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지침이 결여되어 체약국들로 하여금 자국에 유리한 상이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많

은 혼란을 초래하였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교토협약에서는 가입국들이 필수적으로 수락해야 할 내용

을 일반부속서에 편입시키고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부속서로 

편입시켜 강제 이행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여 협약의 구속성을 강화하였음

□ 개정 교토협약은 통관 등 세관절차의 복잡성과 부조화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로 이

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나타남30)

○ 개정 교토협약은 각국의 통관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관규범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제관세법규로서 통관절차의 국제적인 통일에 기여한 바가 크

다고 평가됨

□ 개정 교토협약의 구성은 ① 개정의정서 ② 협약본문 ③ 일반부속서 및 ④ 10개의 특별

부속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31)

○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에는 개정취지, 의정서 수락 및 발효조건 등

에 관해 규정함

○ 협약본문(Body of The Convention)은 의무적 수락사항으로 협약의 정의, 범위와 

부속서의 구조, 협약의 가입⋅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

-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 협약의 관리, 협약의 가입⋅탈퇴, 규정의 수락⋅유보, 

분쟁해결, 협약의 개정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됨

○ 일반부속서(General Annexes)는 모든 가입국이 수용해야 할 관세행정에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핵심규정을 수록하고 있음

29) 정재호⋅마정화⋅정경화, 『주요국의 통관제도 및 개정교토협약 유보사항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8, p.7

30) 이상협, 「개정교토협약 발효에 따른 WCO 개정교토협약의 주요내용 해설과 향후 영향 분석」, 
『관세와 무역󰡕 2006년 1월호, 2006.1, p.2

31) 정재호외 2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8,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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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정의, 통관 및 기타 세관절차, 관세 및 제세, 담보, 세관통제, 정보기술

의 적용, 세관과 제3자와의 관계, 세관이 제공하는 정보, 처분 및 재결, 불복신청 

등의 10개의 장으로 구성됨

-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과도기 표준(Transitional Standard)으로 구분

되며, 표준은 협약발효 후 3년 이내에, 과도기 표준은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에 시

행하도록 되어 있음

○ 특별부속서(Specific Annexes)는 가입국의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수락사항으로 특별한 세관절차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함

- 10개의 각 특별부속서는 다시 1~5개씩 장으로 구성되며 총 25개의 장(chapter)

이 있고, 장별로 선택적 수락이 가능함

- 특별부속서의 모든 조문은 표준(Standard)과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

으로 구성되며 권고관행은 이유를 적시하여 유보할 수 있음

○ 이행지침(Guideline)은 협약의 구성부분이 아니지만, 협약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대표적 적용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중요 참고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음

□ 2016년 10월 27일 기준, 개정 교토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05개 국가임32)

○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9일에 가입하였음

○ 중국이 2000년 6월 15일에 가입하여 비교대상인 주요 교역국 중 가입시기가 가

장 빠르며 호주는 200년 10월 10일, 일본은 2001년 6월 26일, 그리고 미국은 

2005년 12월 6일에 각각 가입하였음

나.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

□ 개정 교토협약에서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10개의 특별부속서 중, 특별부속서 

32) WCO 홈페이지, http://www.wcoomd.org/Topics/Facilitation/Instrument%20and%20Tool
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Instruments(검색일자: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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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장 ‘수입(Importaion)’의 내용이며 이는 ① 내수용 통관 ② 동일상태 재수입 그리고 

③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세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재수입 면세제도와 가장 큰 연관성

을 가지므로 제2장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 개정 교토협약에서 재수입 면세는 ‘동일상태 재수입’으로서 수출된 물품이 제조 등 되

지 않고 수입관세 없이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 세관절차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일상태 재수입’이란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

로 수입관세 및 제세 없이 내수용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 또한 재수입 물품은 최초 수출함으로써 주어진 관세 및 제세의 환급, 경감 또는 조건

부로 감면된 세액 또는 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이 있다면 재수입 시 납부될 것을 조

건으로 한다고 규정함

□ ‘동일상태 재수입’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는 별도 없으나 재수입 당시 물품 상태

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음

○ 수출물품의 일부만이 재수입 되는 경우에도 동일상태 재수입이 허용되어야 함33)

○ 상황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수출한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상태 재수입은 허용되어야 함34)

○ 물품이 외국에 있는 동안 사용 또는 손상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음을 이유로 동일상

태 재수입을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함35)

○ 물품이 외국에 있는 동안 그 보존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이유로 

동일상태 재수입이 거부되지 아니하여야 함36)

33)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2조

34)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3조

35)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4조

36)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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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러한 작업에 의하여 수출 당시의 물품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함

□ ‘동일상태 재수입’이 적용되는 경우 재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할 것

을 규정함

○ 동일상태 재수입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된 물품에 한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미 다

른 세관 절차하에 놓인 물품에 대하여도 허용되어야 함37)

○ 동일상태 재수입은 재수입 예정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출되었음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하여야 함38)

○ 동일상태 재수입이 허용되는 기한은 각 동일상태 재수입 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한 상

황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함39)

○ 동일물품이 수회에 걸쳐 재수입 조건부로 수출되고 동일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당국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최초 수출 시 제출된 재수입 조건부 수출신고가 그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물품의 재수입 및 수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40)

다. 국가별 수용 여부 비교

□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은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을 수용하지 않았으

나 미국 및 호주는 수용함 

□ 우리나라는 개정 교토협약에서 규정한 물품의 재수입 적용범위가 ｢관세법｣과 상충하고 

포괄 세관신고의 허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을 유보함

○ 손상 또는 품질저하를 이유로 동일상태 재수입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37)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6조

38)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7조

39)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8조

40)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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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 면세 적용범위와 모순됨

○ 다만 재수입물품 통관 진행 시 세관의 판단에 따라 ① 수출물품의 일부만이 재수입되

거나 ② 재수입물품의 수출입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재수입 면세가 승인이 되며 마

지막으로 ③ 물품이 외국에 있는 동안 행해진 작업에 의해 부가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면세 적용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음41)

□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을 수

용하지 않았음

○ 중국은 국내 관세 관련법상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과 관련한 내용

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재수입 물품의 원상태 판단 여부는 통관시점 세관의 판단에 따

라 상이해질 수 있어 재수입 면세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둠

- 중국은 계약체결 전 물품의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물

품 등 특수성이 있는 물품은 비록 테스트로 인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

라 물품의 원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일본은 국내 관세 관련 법령에서 물품의 부분 재수입과 물품의 유지 및 보존에 필요한 

작업 수행 등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 내용의 일부를 허가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는 「특별부속서 B 제2장 ‘동일상태 재수입’」 중 포괄세관신고의 허용(제2

장 제15조)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함

○ 단, 호주의 경우 사용 또는 손상되거나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재수입을 거부하지 않

는다는 일부 내용은 국내법상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수용을 하였지만 국내법상 모두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음42) 

- 동일상태 물품은 제조상의 어떠한 과정이나 가치나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경우에

41) 수출입자의 동일성 여부는 2010년 재수입 면세조항을 개정하면서 수출자의 환급청구권이 우선시
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비록 수출입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재수입 면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규정함

42) 19 CFR Part 10.8a에 수출자, 수입자 동일성에 관련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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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수입 면세가 허용되며, 물품별로 제한기간이 차이를 보이며, 재수입 시 제 3

자에 의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2. 미국

가. 미국의 관세 감면제도 

□ 미국은 수입하는 품목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감

면제도를 두고 있음 

□ 미국 관세 감면규정으로 관세법 「U.S.Code Title 19」의 하위 규정으로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하 CFR) Title 19」에 규정되어 있음

○ chapter 1의 19 CFR Part 10~10.183과 19 CFR Part 158에서 감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 감면제도의 종류, 절차, 제출해야 할 서류, 신고방법 등에 대한 내용임

구분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교토협약 <특별부속서B 제2장> 
수용 여부

× ○ × × ○

국내법상 
규정 여부

일부 재수입 인정 × × × ○ ×

수출입자 동일성 
여부

○ ○ × × ×

손상⋅저하 물품 
인정

× × × × ×

보존⋅유지 작업 
인정

× × × ○ ○

출처: 저자 작성

<표 Ⅲ-1> 주요국의 교토협약 규정의 국내법 수용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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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R 이외에도 HS code인 미국 품목 분류표 「19 U.S.C 1202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이하 HTSUS)」에 감면 관련 내용이 있음

○ 미국 품목분류는 9801.00.25 같이 8자리이며 통계목적으로 10(9801.00.25.00)자리까지 

사용하고 있음

- HTSUS 9801.00.25 경우 수출자 동일성, 수출 후 물품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미국 품목 분류표는 총 제99개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감면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 

제98류, 제99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모든 물품이 제97개류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감면을 위해 특별히 제98, 제99류를 사

용하는 특이점이 있음

○ 제98, 제99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류임 

□ 감면제도로는 일시 담보 수입면세(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 특

별감면대상(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이하 제98류), 일시세율변경(제99

류), 일시적 관세 철폐 또는 인하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MTB), 일시 수입통

관증서(ATA carnet)가 있음

○ 일시 담보 수입면세(TIB)는 재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를 제출하고 무관세

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감면대상 HTSUS 제98류는 특별분류규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수입 면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해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일시세율변경 HTSUS 제99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규정들로 법안에 의해 관세율

의 조정, 관세율을 임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때 관련한 내용임

○ 일시적 관세 철폐 또는 인하법안(MTB)은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여 제

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일시 수입통관증서(ATA carnet)는 임시적으로 면세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일시

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수출될 장비, 샘플, 상업견본 등에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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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재수입 면세제도

1)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으로는 U.S.Code 하위 규정인 「19 CFR Customs Duties」에 관세와 통관

에 관한 사항이 있음

○ 「19 CFR Chapter I 」의 Part 10의 Subpart A와 Part 141 Subpart A에 재수입 

관련 규정이 있음

□ 19 CFR Chapter I Part 10는 일부 면세인 품목과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Subpart A는 10.1 - 10.10 조항은 수출되었다가 돌아오는 물건들에 대한 규정임43)

43)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0/subpart-A

구분 내용

19 CFR Part 10.1 국내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절차

19 CFR Part 10.3 환급; 내국세

19 CFR Part 10.7 컨테이너와 케이스

19 CFR Part 10.8 개조와 수리를 위해 수출된 물품

19 CFR Part 10.8a 
개조와 수리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물품

19 CFR Part 10.9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물품

출처: 19 CFR Chapter I Part 10 Subpart A 내용 요약(검색일자: 2017. 2. 1)

<표 Ⅲ-2> Subpart A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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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CFR Part 141」 물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규정이며 Subpart A에는 관세에 관한  

의무와 물품의 수입을 위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44) 

○ 「19 CFR Part 141.1」 수입 관세에 대한 의무 

○ 「19 CFR Part 141.2」 재수입 관세에 대한 의무

○ 「19 CFR Part 141.4」 수입신고 필요

□ 재수입과 관련된 규정은 19 CFR Part 10의 Subpart A와 19 CFR Part 141 Subpart 

A에 규정됨45)

○ 재수입된 물품 등 재수입요건, 품목분류, 신청서류에 대한 규정 등이 있음

□ 물품이 재수입되었을 때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46) 

○ 미국에 살던 개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가지고 오는 개인적 물품

○ 외국 제조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

○ 메탈박스, 통(casks), 배럴(barrels), 액체 위험물질을 담는 대형 유리병(carboys),  병

(bottles), 메탈드럼, 대형 컨테이너가 비어 있는 상태로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물

품의 용기나 커버로 되돌아 올 경우

- 미국산 제품을 싣고 수출되었다가 빈 채로 돌아오는 경우

○ 전시회를 위해 수출하는 경우

○ 국내 동물을 일시적 방목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8개월 안에 돌아오는 경우

○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기타의 재수입물품

□ 미국의 재수입 감면의 특이사항으로 특별분류규정(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제98류에는 다음과 같은 감면 및 재수입 면세품목들이 규정되어 있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적 면제사항, 미합중국 직원 및 피난민에 대한 개인적 

44)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41/subpart-A

45)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0/subpart-A

46)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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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항, 미합중국 정부의 수입 면제사항 등임

○ 재수입 면세 관련 품목분류는 제9801, 제9803호에 해당되며 수출용기, 전시회를 위

한 일시적인 수출 후 재수입, 과학 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실험 등이 관련 품목임 

- 제9803호(HTSUS 9803.00.50) 수출입 시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케이스임

□ 재수입 면세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관련 CFR 법령뿐만 아니라 HTSUS 품목규정

들을 함께 참고하여야 함 

2) 재수입 면세 요건 

□ 물품이 수출 후 해외에서 가치의 향상, 제조 과정, 조건의 변화 없이 수출 후 3년 이내 

돌아오는 경우 관세가 면제됨

법령 내용 품목분류

19 CFR Part10.1 국내물품의 수입신고 요건 9801.00.10

19 CFR Part10.66 전시회를 위한 일시적인 수출
9801.00.50
9801.00.60

19 CFR Part10.67 과학⋅교육적 목적을 위한 실험 9801.00.40

19 CFR Part10.7 컨테이너와 케이스 9803.00.50

19 CFR Part10.74
외국에 일시 방목을 위해 나갔다가 새끼와 함께 

돌아오는 경우 
9801.00.90

19 CFR Part141.2 재수입 관세의 의무 

9801.00.20
9801.00.40
9801.00.50
9801.00.60
9801.00.90

출처: https://hts.usitc.gov 품목분류 및 https://www.law.cornell.edu 관세법 참조하여 저자
작성(검색일자: 2017. 2.1)

<표 Ⅲ-3> 미국 재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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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문제로 해외 구매자가 물품을 거절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HTSUS 9801.00.10

에 분류된다면 CBP Form 3311을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면 관세가 면제가 됨

- 신고는 소유자, 수입자, 수취인 또는 에이전트가 서류를 2부씩 준비해야 함

- 수출 시 관세를 환급받았거나 내국세가 면제되었다면 재수입 면세가 되지 않으므

로 유의해야 함 

-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CBP Form 3311을 신청하거나 전자신고 시 수입 운송 

수단, 도착 날짜, 물품이 반환된 국가, 물품의 가치를 작성해야 함

□ 컨테이너와 케이스의 재수입의 경우 미국산 물품인지 외국산 물품인지에 따라 수입신

고 절차가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 시 재수입 면세가 됨47) 

○ 미국산 물품인 컨테이너와 케이스가 물품의 이동과 선적에 사용 후 재수입될 때

- 재사용 목적으로 이용되며 제품을 포함하여 수입되거나, 국내제품 수출운반에 사

용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처리함 

- 재수입 시 제품을 운반해 오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산 물품이라는 것이 쉽게 증명

된다면 수입신고 없이 처리될 수도 있음 

○ 외국산 물품(foreign production)인 컨테이너와 케이스가 이동과 선적에 사용 후 

재수입될 때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함 

- 최초 컨테이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물품의 이동과 선적에 사용에 재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품을 운반

하여 수입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관세가 면제됨

- Form 4455로 신청하거나 전자신고 해야 함

- [그림 Ⅲ-1]에서 수출했던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는 포함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외

국 화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항만장은 외국 화주의 증명서를 검사한 후에 수입신고서 없이 처리 가능함

47) 19 CFR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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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교육적 목적으로 실험, 시험, 전시회를 위해 수출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

(HTSUS 9801.00.40) 재수입 면세가 됨

○ 신고 시 수출증명서 Form 3311을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한 것 

○ 신고서를 내거나 또는 전자신고를 해야 함

- 미국에서 보내진 물품으로 해외에서 오직 과학적이고 교육적으로 일시적인 사용

만을 해야 하며 신고서류는 Form 4455이 필요함 

○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은 [그림 Ⅲ-2] 양식의 신고가 필요함

○ Form 3311 같은 수출 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세관장이 인정하는 다른 서류로 대

체할 수 있음

  I, ________, of ________, do hereby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substantial containers and holders mentioned in 
(the annexed invoice) (invoice No. ____ of ____, 19__) * are of the 
manufacture of ________ and wer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t the 
port of ______, per S.S. ________ on _____, 19__, and that the same are 
being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empty) filled with ____) (holdings 
_______).*

* Cross out inapplicable words.
Shipper

출처: 미국 관세법,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0.7(검색일자: 2017. 2. 1)

[그림 Ⅲ-1] 외국 화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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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of ________, Port Director's Office, _________, 19__.
I, __________, declare that the several articles described in the annexed 
entry ar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identical articles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on the ______ day of ______, 19__, by 
_________ (Actual shipper) address ________, for the account of ________, 
address ________that they are returned to ________, address ________, for 
the account of ________, address _______ that the said articles were 
exported solely for temporary scientific or educational purposes and for no 
other use abroad than for exhibition, examination, or experimentation; that 
they are being returned without having been changed in condition in any 
manner, except by reason of their bona fide use as follows:

(Describe change in condition)
(Ultimate consignee)

출처: 미국 관세법,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0.67(검색일자: 2017. 2. 1)

[그림 Ⅲ-2] 최종 수취인 신고서

□ 재수입 면세를 신청할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신고를 하며, 신고 시 서류로는 송장, 포장

명세서 등과 함께 CFR 규정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 화주 증명서, [그림 Ⅲ-2] 최종 수취인 신고서, 부록 Ⅰ 「Form  3311」, 부록 Ⅱ 

「Form 4455」 등 물품별로 필요서류가 다름

다. 미국의 재수입 관련 기타규정

1) 전시회 및 경주 등에 나가는 동물 

□ 가축이나 다른 동물들이 일시적으로 전시회, 서커스, 동물원, 경주를 위해 수출되었다

가 돌아오는 경우 재수입 면세가 됨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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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를 받기 위해서 수출증명서 Form 3311을 제출하거나 전자적으로 동일한 신고

를 해야 함

○ 동물의 원산지가 국내, 해외인 경우 수입신고서류는 모두 Form 4455를 제출해야 함

○ 외국에서 출생한 동물을 서커스나 동물원에 참여하거나 전시회를 위해 외국으로 데

려갈 경우, 동물의 출발 전에 동물들의 목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수출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세관장은 Form 301에 대한 채권(bond)을 받거나 

다른 서류(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함

□ 서커스나 동물원 또는 박람회를 위해 수출되었던 동물이 돌아올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를 받는 경우도 있음49) 

○ 품목들을 수출하기 전에 Form 4455를 제출했거나 전자신고를 한 경우 

○ 관세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내국세를 냈고 환급받지 않은 경우 

○ 돌아올 때 사본 Form 4455 첨부하거나 동일한 전자신고를 한 경우

2) 국경을 넘어간 동물

□ 동물이나 사육한 동물이 국경을 잘못 건너 외국으로 나가거나 또는 주인이 동물들의 일

시적 방목만을 위해서 외국으로 건너가 8개월 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관세

가 면제가 됨50)

○ 국내에서 사육된 동물에 해당되고 국경을 넘었다가 새끼와 함께 30일 이내에 돌아올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51)

○ 30일을 경과하여 동물이 다시 되돌아올 때 가까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농무부의 

동식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몰수나 압류당할 수 있음 

48)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10.66

49) HTSUS 9801.00.50, 9801.00.60

50) HTSUS 9801.00.90

51) 19 CFR Part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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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가.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

□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는 법정 감면, 특정 감면, 그리고 임시 감면으로 나누어짐52)

○ 법정 감면이란 ① 법률로 관세징수의 감세나 면세를 규정한 기타 물품 ② 관세 부과

의 실익이 없는 소액물품 또는 상업가치가 없는 물품 ③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④ 통관 전 파손된 물품 ⑤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상에서 감면을 규정한 물품 

등에 대해 감면⋅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하여 별도의 감면 신청 및 화물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무조건 감면을 말함

○ 특정 감면이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의 물품에 대해 감면세 혜택을 직

접 부여하여 통관 전 별도의 감면세 신청에 대해 해관의 심사 및 타 용도 전용을 금

지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조건부 또는 정책성 감면을 말함

○ 임시 감면이란 국무원이 특수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감면을 말함

□ 중국은 산업진흥 등의 특정 목적이 부여된 관세 감면제도와 임시 감면제도를 법정 감면

과 분리하여 별도 법령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에서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

지 않는 일반적인 관세 감면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를 가진 세금 감면대상 물품과 수출입 세

수 우대정책 규정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물품은 ｢해관총서령 제179호 수출입화물 감

면세 관리방법｣에 따라 별도 적용을 받음

52)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pp.53-55 및 
중국 ｢해관법｣ 제56조(감면세), 제57조(특정 물품 감면세), 제58조(임시감면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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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 중국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반품물품(退运货物)과 일시반출물품(暂时出境货物)이 재수

입될 때 ｢해관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관세 및 국내관련 세금을 면세

해주는 법정 감면에 해당함

○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및 ｢해관총서령｣ 제124호의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에서 재수입 면세가 가능한 물품의 요건을 규정함

□ 중국의 반품물품((退运货物)은 중국 재수입 면세의 대표적인 사례임

○ 반품물품이란 외국에 수출했다가 품질문제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재반입하는 물품으로 클레임물품 또는 하자물품 등으로 불림

○ 중국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수출관세’를 부과하므로 중국 물품의 위약 수출 시 수

출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재수입 면세와 함께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재반입이 예상되는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나 화물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는 해

관에 담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수출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시

반출(暂时出境货物)물품은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일시반출 재수입은 해관의 비준을 받아 전시용품, 경기용품, 샘플, 시험기기 등을 외

국에 일시 반출하였다가 반출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 기

한 내에 재반입한 경우임

1) 반품 재수입

가) 반품 재수입 면세

□ 중국은 품질 혹은 규격 원인에 의해 물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반입

한 경우 수입관세 및 세관 대리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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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출물품이 수출일로부터 1년 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

되어 들어온다면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수출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54)

□ 수출물품이 반품되는 사유는 오로지 품질 또는 규격의 상이인 경우만 해당되며 그 범위

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55)

○ 수출물품이 해외에서 품질적합 여부 테스트 결과 불합격하는 경우

○ 수출물품이 실제 모델과 구매계약서 내용 간 차이가 있는 경우

○ 오(誤)선적으로 실제 수출물품이 계약 수량과 상이한 경우56)

- 벌크 상태의 수출물품이 계약보다 부족한 상태로 통관되어 당해 물품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부족 부분에 상응한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

- 수출물품이 파손, 품질불량, 및 규격 미달의 사유로 실제 계약수량보다 부족하여 

수출물품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배상한 경우

○ 중국 해관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반품을 명한 경우

○ 수출물품이 연고로 인해 수출되지 못하고 해관에 통관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57)

○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된 경우로서 계약물품 손상, 수량 부족 및 품질 등

급이 떨어지는 물품 등이나 당해 계약상 페널티 규정으로서 배달 지연으로 인한 벌금 

등이 반품 재수입 사유에 해당됨58)

- 물품 생산설비 가동의 문제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연 등 간접적인 반품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53)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 57조.

54)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이하 수출입관세조례) 제43조.

55)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56)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중국 현지 재수입 면세 적용 관련」, http://www.kita.net/global_sh/C
ustomer/qna/qna_view_admin.jsp(검색일자: 2016.12.30.)

57) 상동

58) baidu,「无代价抵偿货物」, http://baike.baidu.com/item/%E6%97%A0%E4%BB%A3%E4%BB%
B7%E6%8A%B5%E5%81%BF%E8%B4%A7%E7%89%A9/1877279?fr=aladdin44(검색일자: 
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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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재수입 면세를 받기 위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속 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증

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59)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선하증권(B/L)등 무역계약 기본서류

○ 원 수출신고필증, 환급단 및 수출제반서류

○ 서면으로 서명한 반품합의서

○ 반품 사유서

○ 외화핵소단(外汇核销单, 이미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已核销”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

일 것) 

○ 국세국 발행 <수출상품 반품 기보세증명> 혹은 <미환급증명>

○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규격 부적합 또는 결손⋅수량부족 사

실 증명서

□ 납세의무자는 해관총서 수입신고 작성 시 무역방식 코드를 「반품화물(退运货
物)(4561)」로 기재하여야 함

□ 재수입 통관수속에 대한 해관의 확인을 받으면 재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관세 및 기타 

수입관련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함60)

○ 상하이 지역의 경우 재수입 면세물품의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영업일이라고 

함61)

나) 최초 수출관세의 환급

□ 품질 불량 또는 규격 하자로 재수입한 물품이 최초에 수출관세 및 국내 관련 세금을 납

부한 물품이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62)

59)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60)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57조

61)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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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수출관세를 환급받았다면, 납세의무자는 환급받았던 수출 관세와 국내 관련 세

금을 새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납부일자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환급 신청 시 서면으로 해관에 환급 사유를 설명하고 최초 수출관세 등 세금납부 증

빙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관은 수출관세 등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의무

자에게 환급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내에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함63)

○ 납세의무자가 기타 환급과 관련된 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을 신청

하는 경우 해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수출관세 등의 환급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64)

○ 환급신청서

○ 원 수출신고필증, 세액 납부서, 상업송장

○ 물품 재반입에 의한 수입신고서

○ 쌍방이 작성한 반품 협의서,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재납부 증명서

○ 환급 또는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65)

○ 필요한 경우 품질 불량 및 규격 부적합 사실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66)

62) ｢수출입관세조례｣ 제50조 및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2조

63)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6조

64)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2조

65) 수량 부족으로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에 한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중국 현지 재수입 면세 적용 관련」, http://www.kita.net/global_sh/C
ustomer/qna/qna_view_admin.jsp(검색일자: 2016.12.30.)

66)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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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품 수출시 수출관세의 면세

□ 중국은 반품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출관세를 환급받거나 또는 대체품을 무상 수

출함으로써 재수출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

여야 함67)

○ 대체품 수출로 수출관세를 면세받으려면 수출신고 시 원수출물품의 세금고지서 또는 

면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수출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서류 제출을 할 수 없

으므로 대체품 면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 중국은 최초 수출물품이 세관 통관 이후 품질 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 등으로 재수입되

고 수출자가 이를 무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러한 대가 없는 변상화물(이하 대체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세해줌

○ 대가 없는 변상화물이란 수출입된 물품이 세관 통관 이후 화물의 결손⋅수량 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화물의 발송인⋅운송인⋅보

험사 등이 무상으로 보상 또는 교환하는 물품으로서 계약서에 규정된 물품과 동일하

거나 또는 적합한 물품을 말함68)

○ 만약 대체품이 최초 수출입한 물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면 통관 수속 시 해관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69)

□ 대체품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원래 물품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한 중 

해당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대체품의 수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70)

67) 최초 수입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문제로 해외 반품한 경우로서 최초 수입관세와 국내관
련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경우, 무상대체품을 수입 시 면세한다는 내용에 따라 대체품 수출시 동
일한 실무과정을 진행할 것임. 출처: baidu,「无代价抵偿货物」, http://baike.baidu.com/item/%
E6%97%A0%E4%BB%A3%E4%BB%B7%E6%8A%B5%E5%81%BF%E8%B4%A7%E7%89%A9/187
7279?fr=aladdin44(검색일자: 2017.2.6.)

68)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29조

69)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33조

70)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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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는 대체품의 수출신고 시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71)

○ 원수출신고서(통관서)

○ 원수출물품이 중국 국경 안으로 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입통관서 

○ 원수출물품의 세금 고지서 또는 면세증명서

○ 매매 당사자 쌍방 간에 체결한 손해배상 협의서

○ 필요한 경우 공인된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원수출물품의 결손⋅수량부족⋅품질불량 

또는 규격 부적합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2) 일시반출 재수입

□ 중국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전시회 등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다음의 물품을 외국에 일

시 반출입하였다가 반출입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해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 기한 내

에 재반입 또는 재반출한 경우 수입관세 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72)

71)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32조

72) ｢수출입관세조례｣ 제42조

1)

2)

3)

[그림 Ⅲ-3] 중국의 재수입 면세구조 요약

  주: 1) 수출 당시 수출관세 납부
2) 반품 재수입인 경우 수입관세 면세 및 최초 수출관세 환급
3) 대체품 수출시(원수출관세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 수출관세 면세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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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교역회의 및 유사활동 중 전시되거나 사용된 화물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

수한 종류의 차량

○ 문화⋅체육교류 활동 중 사용된 연출⋅경기용품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

의 차량

○ 뉴스보도 진행이나 영화⋅텔레비전 촬영제작에 사용된 측정기구⋅설비 및 용품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 과학연구⋅의학⋅교학 활동에 전시 사용된 설비 및 용품 및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

수한 종류의 차량

○ 견본품

○ 설치⋅성능시험⋅검사측량설비 제공 시 사용된 측정기구 및 공구

○ 화물을 담은 용기

○ 기타 비상업목적에 사용하는 화물

□ 납세의무자는 화물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고자 할 때 해관에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

보금이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73)

□ 일시 반입한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 반출되지 않거나, 일시 반출한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 반입되지 않으면 해관은 관세를 징수함74)

□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해관에 수출입 수속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함

□ 일시 반출입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 중국 밖으로 재 반출 되거나 중국 안으로 재반입 되

지 않았고, 납세자가 기한 만료 전 수출입 통관 및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세금 징수와 함께 가산금을 징수함75)

73) 상동

74)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43조

75)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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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납세자가 납세신고한 날까지 1일당 납세액의 0.05% 요

율을 더한 금액으로 함

□ 일시 반출입 화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인 경우 해관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

하고 1개월 단위로 세금을 5년간 부과함76)

○ 세금의 징수기한은 60개월로 하며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 세금의 부과 기준일은 화물의 통관일이 됨

다. 중국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1) 재수입 물품의 ‘원상태’범위 사례

□ 중국의 반품화물에 대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상태’로 재반입되어야 한

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재수입신고 시 물품 상태와 당초 수출 시 상태가 동일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함

○ 원상태의 요건은 해관에서 수출 및 수입 신고된 내용을 보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며 

특히 상품 HS Code, 품명, 규격사이즈 등 물품과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함77)

□ ‘원상태’ 요건에 대해 중국은 별도 법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재수입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 않는 한 ‘원상태’ 로 반입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음78)

76) ｢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제44조.
    1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은 ①과 ②를 더하여 계산 됨
    ① 매월 부과되는 관세 = 관세총액 ×(1/60) 
    ② 매월 부과되는 수입 단계의 대리 징수세 = 대리징수세 총액×(1/60) 

77)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78) 【贸易实务】外贸产品有问题，退运返修如何处理？, http://mp.weixin.qq.com/s?__biz=MzAx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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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계약에서 정한 품질 혹은 규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으면 물품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닌 물품의 경우에는 일부 사용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상태’가 보존된 것으로 보고 재수입 면세를 인정해준다는 것임79)

○ 예로 컨테이너 분할(devanning), 검사, 화학실험, 설치 및 시운전 등은 물품이 계약

에서 정한 품질 또는 규격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조치이며 계약상 필요한 절차로 볼 

수 있음 

- 중국 해관은 통관 진행 시 물품의 특징, 속성, 실제 재수입 상황 등 어려 변수를 고

려하여 ‘원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함

□ 단, 중국은 수출물품의 일부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비록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수입 면세를 제한하고 있음

○ (부분품 재수입 면세 제한) 중국에서 수출한 완성차의 엔진에서 품질 결함이 발생하

여 엔진 부분만 재반입을 하여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관에서는 엔진만 

수입된 것은 수출물품의 원상태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수입으

로 과세 처리하였음80)

2) 재수입 물품의 신고내용 정확성 

□ 중국은 원상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 당시의 정보가 수입과 비교하여 상이해지는 경

우 신고내용의 정확성 불충분으로 보고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어려움

○ (품명오류) 휴대형 평삭기가 반품되어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해관 심사 결

과 실제 물품은 탁상용 평삭기로 판명되어 동일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무역방

식으로 처리됨81)

Q4MzQzMQ==&mid=2649809174&idx=4&sn=6cf38a3fc979cedf07b9d04f6dac8550&chks
m=8396eb9eb4e162881ba5513466a56440e2a06f071a9aef8f4ce6bc361d53254446e9d68c
43b8&mpshare=1&scene=5&srcid=0124oClZc6jWBJdyvtlZqlcc#rd(검색일자: 2017.1.26.)

79) 상동

80)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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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수입 물품의 반품사유 요건

□ 중국은 품질 불량 또는 규격 하자로 인해 반품 재수입되는 물품 등 반품사유가 계약 

이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중국 해관은 반품의 사유가 거래처의 단순 변심 또는 거래처 파산 등으로 인한 인수

거절 등 계약이행의 간접적인 사유라면 재수입 면세를 불허한다고 함82)

○ (보세구 수출입) 우리나라의 A는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중국 보세구로 

반출(수출)한 뒤, 중국 내 새로운 거래처를 발견하여 원상태 물품 그대로 내수용으로 

반입(수입)하면서 재수입 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재수입 사유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

세를 납부함83)

□ 반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제3자 검사기관에 재수입물품의 하자 여부

를 검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수입 면세를 승인받을 수 있음

○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명백하게 반품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 면

세를 승인받을 수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각종 테스트와 검측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81) 내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82) 【贸易实务】外贸产品有问题，退运返修如何处理？(검색일자: 2017.1.26.)

83)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포털, http://china.kita.net/chinaportal/bizinfo/qna/qna_list.jsp?
sCmd=VIEW&nPostIndex=171355&nPage=3(검색일자: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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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일본의 관세 감면제도84)

□ 일본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국제관행 또는 국제예의 존중, 국제협력 등의 사

유로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할 시 관세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

는 관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 관세 감면제도는 항구적인 감면과 잠정적인 감면 2가지로 분류됨

○ 항구적인 감면은 ｢관세정률법｣에서, 잠정적인 감면은 ｢잠정조치법｣에서 규정함

○ 조약 중 감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약 자체로 

관세 감면이 이루어짐

□ 일본은 감면을 형태에 따라 무조건 감면과 해제조건부 감면으로 분류하고 있음

○ 무조건 감면은 수입 시 감면이 확정되며 추후 관세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해제조건부 감면은 수입 시 일정한 해제조건을 부여하며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부

여된 해제조건을 만족해야 함  

- 해제조건부 감면은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 및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으로 나뉨

-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으로 규정된 용도 외 사용 시 효과가 상

실되어 관세가 부과됨

-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의 경우 일반적인 해제조건부로 감면함과 동시에 수입 후 

일정기간 수익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관세 징수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짐(세관장의 사전승인 제외)

□ 무조건 감면에는 변질, 손상 등 감세,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수출된 물품 감세, 생활관

련 물품 감면세, 무조건 면세, 재수입 감세 등이 있음

84) 관세청 일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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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에는 특정 용도 면세, 재수출 면세 및 감세 등이 있으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에는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와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가 

있음 

<표 Ⅲ-4> 관세정률법에 따른 관세 감면제도 분류

□ ｢관세잠정조치법｣에서는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 

및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는 무조건 감면세에 해

당하며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는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세에 해당함  

감면 분류 감면규정 

무조건 감면

변질, 손상 등인 경우의 감세(제10조 1항)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감세(제11조)

생활관련 물자의 감면세(제12조)

무조건 면세(제14조)

재수입 감세(제14조의 2)

외국에서 어획된 수산물 등의 감면세(제14조의 3)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담배 제외)(제16조)

국산원료품 사용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대체면세)(제19조의 2 
제1항)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

특정용도 면세(제15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담배에 한함)(제16조)

재수출 면세(제17조)

재수출 감세(제1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제13조)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제19조)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 
jr.htm(검색일자: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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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교시제도(관세 감면)85)

□ 일본은 수입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수입 전 해당 화물에 대한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세관에 서면으로 문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두고 있음 

○ 감면관련 사전교시제도는 서면을 원칙으로 함 

○ 사전교시 답변서의 답변 내용은 답변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최장 3년) 내에는 수입신

고 심사 시에 적용됨(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바뀐 경우는 제외함)

□ 세금감면 관련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수입 예정화물에 따른 세금 감면 적용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수입 통관 시 세관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

다는 이점이 있음 

□ 화물의 개요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세금 감면 조회용 C-1000

호-22) 1부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사진, 도면 등)를 제출하

여 사전교시를 신청해야 함 

○ 위의 서류는 조회 대상 화물의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 

85)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i(검색일자: 2017. 
1.24)

임시감면(관세잠정조치법)

무조건 감면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항공기 부품 등의 면세(제4조)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 
jr.htm(검색일자: 2017.1.24.)

<표 Ⅲ-5> 잠정조치법에 따른 감면제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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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사전교시 회답서에 수입이 예정되어 있

는 화물에 대한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기재하여 통보함 

○ 세관은 조회서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함 

□ 답변 내용에 관해 별도의 제안이 있는 경우 사전교시 회답서에 관한 의견신청서

(C-1001호–2) 1통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단, 제안은 사전교시 답변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에서 조회)나 이메일로 사전교시 요청은 가능하나 서면신청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단, 이메일로 교시 요청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면신청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됨

- 전환이 되었을 시 세관에서는 이메일 조회를 서면 질의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취지의 통지(세금 감면 답변용)(C-1000호–26)를 요청자의 이메일로 송부함

- 3전환 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사전서면교시의 경우와 같으며 답변 내용은 해당 답

변 후 3년 간 수입신고 심사 시에 적용됨(법률 개정 등에 의해 취급이 바뀐 경우는 

제외함) 

○ 인터넷에 의한 사전교시 조회서 (세금 감면 조회용)(C-1000호-25)에 날인 또는 서명을 

첨부한 조회,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조회, 기타 사전 서면교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조회 등은 서면 질의에 준하는 취급 전환 대상임

□ 이 메일로 요청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공 화물에 관한 조회

○ 사후 조사 항소중 또는 소송중 등 세금 감면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화물에 

관한 조회

○ 수입신고 물품에 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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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입화물의 확인 기타 절차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관한 조회

○ 화물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해당 화물의 성질, 용도 등을 파악하고 이해 관계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조회

□ 사전 서면교시 및 이메일 교시 중 서면 신청으로 취급되는 교시에 대한 답변은 세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수입자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관 홈페이지 사전교시 답변 (세금 

감면)에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음86) 

○ 조회자 이름이나 거래 관계자 이름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화함 

○ 단, 정보 공개로 불이익을 받을 시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다. 일본의 재수입 면세제도

□ 일본에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그 물품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시 관세

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산품 비과세 또는 이중과세배제 등의 관점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

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내용은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입 면세 보완규정으로 ｢관세정률법｣ 제14조 2에서 재수입 감세를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에 해당하는 규정은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재수입물품 및 제11호 재수입물품의 용기류에 해당함

○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는 국제관례, 사회통념, 사회정책 등의 이유에서 관세

를 부과하지 않는 협의의 면세와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의 무조건 면

세로 분류됨

86)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7_jr.htm
(검색일자: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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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재수입물품에서는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허

가 시의 물품 성질, 형상87)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면세를 규정

하고 있음 

1) 재수입물품 재수입 면세 요건88)

□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경감, 면제, 환

불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허가 시의 물품 성질, 형상이 수입 시에 동일해야 함 

87) 물품의 모양이나 상태 

88)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

협의의 무조건 면세 재수입 물품의 무조건 면세

천황 및 내정 신분인 황족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제1호) 일본 재외공관에서 송환된 공용품(제9호)

일본에 내방하는 외국 원수 등의 물품(제2호)

재수입물품(제10호)
훈장, 상패 등(제3호)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기증물품 등(제3호의 2)

재수입물품의 용기류(제11호)

박람회 등 카달로그류 (제3호의 3)

기록문서 등 기타 서류(제4호)

국가 전매품(정부 또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제5호)

조난된 일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체 자재 
및 항해 장비(제13호)

주문을 받기 위한 견본(제6호)

품질을 표시하는 라벨(제6호의 2)

휴대품(제7호)

이사물품(제8호)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제14호)
신체장애자용 기구 등(제16호)

뉴스영화용 필름 등(제17호)

소액물품(제18호)
출처: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17. 1.22)

<표 Ⅲ-6>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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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 물품 및 부분품에도 재수입 면세를 적용

하고 있음  

요건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
수출허가 시 성질,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아닐 것 

세
부
내
용

수출물품
본체에서 분리되었더라도 

해당 부분품이 수출시 성격, 
모양이 동일한 경우 인정

제17조 1호 가공되는 물품 또는 
가공재료가 되는 물품으로 재수출 

면세적용 물품 제외

우편물로서 
수출된 사실이 
분명한 물품

외국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미세한 가공 또는 

수선을 하였을지라도 수출된 
물품과 동일하다면 인정( 예: 

나사 조임, 주유 등)

제18조 1호에 따라 대차관계 또는 
청부계약 이행 관련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 
재수출감면 적용 물품 제외

제19조 제1항 및 6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적용 물품 제외

선적오류로 
재수입되는 

물품

수출 시 노출하지 않은 필름, 
촬영 후 현상되지 않은 필름, 

미 녹음테이프이나 
개인사용에 제공되어 녹음된 

후 수입 인정

제19조의 2 제1항, 2항, 4항에 따라 
과세 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세금 반환 등을 

적용한 물품 제외

제19조의 3 제1항, 3항에 따라 수입 
시와 동일상태로 재수출 되는 경우 

환급받은 물품제외

제20조의 제1항, 2항, 4항, 5항에 
따라 위약물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로 환급받은 물품 제외

출처: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15

<표 Ⅲ-7> 재수입 면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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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서는 당해 물품의 규격, 재질 등이 수출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검토하여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 시 물품과 동일할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당해 화물의 수출허가서 또는 이를 대

신하는 세관 인증서를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89)

○ 외국산품이 재수입을 예정하였을 때 수출 시 수출의 목적과 재수입 장소를 수출신고

서에 기재해야 함 

2) 재수입물품의 용기류 재수입 면세90) 

□ 대상 용기의 종류는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깡통, 병, 통, 항아리, 상자 자루 또는 실패, 실린더,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로, 물품 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기타 재무대신이 지정한 용기를 대

상으로 함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는 수출 시 물품 용기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소한도의 작업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가공되지 않아야 함 

○ 최소한도의 작업은 목을 막거나, 금속제 병마개를 부착, 통조림 뚜껑 밀폐 및 손상부

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손상부분 용접, 부분적 도장 등) 등임

□ 수출된 물품의 용기와 재수입되는 용기는 동일성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수출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 재질 등을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신고수량 및 기재 수량을 확

인함

○ 단, 재수입 용기의 수출입 상황을 장부 등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89)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

90)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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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용기 종류마다 수입수량, 수입 연월일, 수출수량, 재고수량 등을 관리하여 1년

에 한번씩 내용이 작성된 장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

라.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91)

□ 해외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출되는 금형과 관련하여 해당 금형으로 제조하

는 부품의 해외생산이 종료되어 금형 재수입을 하게 되었음

□ 금형에 각인된 시리얼 번호의 일부(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되어 10자릿수의 번호 중 1자

릿수)가 변경됐지만 금형 자체에 실질적인 변경은 없었음 

○ 시리얼 번호의 변경은 해당 금형으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해서 제조된 제품이 변경된 

것에 따라 달라졌으나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서 시리얼 번호가 변경되었음이 증명 가

능하였음

□ 시리얼 번호의 경우 동일성 확인의 주요 요소로 취급되나 일본 세관에서는 시리얼 번호 

한자리의 변형은 미세한 가공의 범위로서 재수입 시 물품의 동일성은 유지한 것으로 판

단하여 재수입 면세를 적용함 

□ 그 밖에 연소검사를 해외에서 실시하기 위해 수출한 쿠션과 관련하여 일본 세관에서는 연소

검사 후 일부 손상이 발생한 것을 재수입한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의도적인 연소검사에 의해 수출 시의 성질⋅형상이 바뀌어 재수입 면세 적용은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였음 

91) 일본 세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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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의 재수입 면세 관련 기타 규정

1) 재수입 감세92)

□ 재수입 감세는 재수입 면세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세작업으로 관세가 부과

되지 않았던 물품 및 반송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

은 물품이 수출 후 원래의 상태로 재수입될 시 감세함

가) 재수입 감세 적용요건

□ 재수입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환적된 보세작업에 의한 물품 또는 규정에 따라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가 이루어진 물품으로 감세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이

어야 함

92) ｢관세정률법｣ 제14조의 2

요건
1)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 ①-③중 

하나에 해당

2) 1)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의 수출에 따라 관세가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가 된 물품

세부
내용

①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 시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것

②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의 용기류
로 수출 시에 사용된 것 또는 수
입 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 

③ 일본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
기에 의해 수출된 물품으로 사고
에 의해 일본으로 반송된 물품

① 제17조 1호 가공되는 물품 또는 가공재료
가 되는 물품으로 재수출 면세적용 물품 

② 제19조 제1항 및 6항에 따른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적
용 물품 

③ 제19조의 2 제1항, 2항, 4항에 따라 과세 
원료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세금 반환 등을 적용한 물품 

출처: 관세청 일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및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제10절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Ⅲ-8> 재수입 감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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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수입 감세 절차93)

□ 재수입 감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에 수출허가서94) 및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 또는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내역이 표기된 세관 증명서

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수입 물품을 제

조한 보세공장의 관할 세관에 요청하여 증명서를 받아야 함

○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은 관세에 대한 증명서는 수입물품의 수출지를 관할하

는 세관에 요청하여 수입 원료품 등의 관세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 또는 수출로 인해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

제된 관세액은 재수입 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면세함 

○ 일본에서 반송된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의 감세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보세작업

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재수입 면세 물품 중 수출에 의해 이미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가 되었을 시 감세

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이미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받는 관세액을 제외한 

금액임

○ 위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물품의 감세액은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경감, 면제, 환

불 또는 공제받은 관세액과 보세작업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았던 금액을 합한 것을 제

외한 금액임

2)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95)

□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지 않는‘사고로 인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재수입 시 

면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93) ｢관세정률법｣ 제16조의5 

94) 혹은 수출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세관 증명서

95)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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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수출된 물품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

에 의해 일본으로 반송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해당 물품이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의 경감, 면제, 환불 또는 공제를 받았을 경우 사고

에 의한 반송일지라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정률법｣의 재수입 면세규정(제14조 10호)과 같으나 반송된 물

품의 수출 시 성질 및 형상,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사고 

장소 또한 한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5. 호주

가. 호주의 관세 감면제도

1)　관세 감면 관련 사전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Schedule 4의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가능했었으나 현재

는 Schedule 4의 TCO(Tariff Concession Order)96) 관련 물품만 사전심사가 가능

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한 별도의 사전심사 규정은 없음 

2) 관세의 감면제도

□ 호주는 관세법상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관세율법(Customs Tariff 

Amendment Act 1995; 이하 관세율법)에서 12개 Schedule로 관세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96) TCO(Tariff Concession Order):호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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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4에서 총 15개 대분류 하위 55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 감면은 호주의 국내 산업 지원 및 국제 조약 이행, 수출 지원 등의 목적을 가짐

□ Schedule 4에서 규정하는 관세 감면의 15개 대분류는 아래와 같음97)

○ 과학, 교육, 또는 문화 관련 물품

○ 국제기구 또는 외교관 또는 외국 관련 물품

○ 개인용품

○ 국내로 돌아오는(returned) 물품

○ 국외로 수출 예정된 물품

○ 기부 또는 유산 관련 물품

○ 트로피, 메달, 장식품, 수상품 관련 물품

○ 소액물품

○ 장애인용품

○ 직물, 의류, 신발 등

○ 운송 수단

○ 로봇이나 시제품

○ 제조관련 물품

○ 석유 관리 세금 면제품

○ 기타 물품

□ Schedule 4에서는 감면물품뿐 아니라 감면물품 처리번호(Treatment code; 이하 처

리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ICS(Integrated Cargo System; 

이하 ICS)에서 감면품으로 분류됨 

○ 처리번호는 감면의 세부 분류를 나타내는 번호임(예를 들어 Item 17이 동일한 물품

97)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
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schedule-4(검색일자: 201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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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수입에 대해 분류를 한다면 처리번호로 Item 17의 물품 중 일시 재수입(171)

에 대해 별도 분류함)

○ Schedule 4에서 처리번호와는 별도로 표기하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 이하 

참조번호)는 9999로 시작하는 분류번호임

- 참조번호는 Item 분류에 해당하는 감면 물품 중 처리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특이 조건이 필요한 물품(예: 남극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재수출물품 중 

처리번호로 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물품)을 나타내는 번호로 품목분류번호 대신 사

용함 

○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신청에 

대한 예외는 두고 있지 않음 

나. 호주의 재수입 면세제도

1) Item 17 수출 후 동일한 상태로(unaltered condition) 재수입되는 물품

□ 위의 Schedule 4상 15개 대분류 중 ‘국내로 돌아오는(return) 물품’에 Item16 – 
Item20이 해당되며 Item 17이 재수입 면세에 해당하는 규정임 

○ Item 17에서는 수출 후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내로 돌아오는 물품’에는 FTA 조약에 따른 수리 후 재수입 물품(Item 16), 보증 

및 안전문제로 리콜되었던 물품(Item 18),  TCO에 따른 수리물품(Item 19), 수리 

및 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Item 20)이 해당됨 

□ 호주의 재수입 면세는 호주에서 수출된 후 수리, 보수, 대체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함

○ 재수입 면세 적용 대상 물품은 호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거나 물품의 첫 번

째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임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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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리(repair)의 경우 물품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유

지 및 보수를 위한 작업에 한 해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대체품의 수입은 재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세금 납부가 유보된 채로 수출되었거나, 관세 환급, 감면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

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수입신고 시 Item 17에 해당하는 재수입 면세 적용 물품 중 일시 수출 물품은 처리번

호 171번으로 분류하고, 172번은 일시 수출을 제외한 기타 재수입 물품으로 분류함

○ 처리번호 171번 물품은 ATA Carnet 해당 물품으로 Carnet에 명시된 기간을 따르

고 있음

○ 처리번호 172번 물품은 ATA Carnet를 제외한 품목으로 재수입 제한기간이 없음 

□ Item 17에 해당하는 물품 중 참조번호 9999.32.1799)로 분류되는 물품은 맥도날드섬

(McDonald Island)을 포함한 남극(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에 일시적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임100) 

○ 호주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섬을 비롯한 극지방으로 수출되었다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의 참조번호로 분류하고 있음

□ 기타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에서 규정하는 용기류의 경우 호주는 재수출 면세에서 관

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수입 면세에 이와 관련한 별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98) By law No. 017687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3L01120(검색일자: 
2017. 2. 8)

99) 호주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
i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schedule-4#returned(검색일자: 2017. 4. 6)

100) By law No. 1300536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3L00234(검색일자: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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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em 17A 제세금이 유보된 물품의 재수입

□ 호주는 관세의 감면, 환급 등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 호주 국내에서 제작한 물품을 동일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재수입 보완규정을 두고 있음 

○ 호주에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 수리, 보수, 대체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

로 수입되는 물품 중 Tradex101) 부품, 관세 환급대상 부품, 소비세 부과대상 부품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임

○ 해당 부분품이 별도 수입되었을 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적용함 

□ Item 17A에 해당하는 부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Schedule 3(일반 물품 품목분류)에서 

완제품에 적용되는 품번으로 신고하며 처리번호 173번으로 ICS에서 분류하고 있음 

다. 호주의 재수입 면세 관련 사례

□ Schedule 4의 지침서102)에서는 물품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재수입 면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함103)

○ 물품의 유지 및 보수 범위에 대해 오토바이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 작업은 

인정하나 오토바이에 스테레오 시스템을 설치하는 행위는 오토바이의 가치를 증가시

키므로 재수입 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를 제시하였음

□ 호주는 특정 품목의 재수입 규정 위반에 대해 Item 21번(재수출 예정인 수리물품 또는 

101) Tradex: 호주의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수출 또는 가공 후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GST를 부과하지 않는 프로그램

102) Guidelines to Schedule 4 of the Customs Tariff Act 1995 Concessional Rates of Duty , 
2015, http://www.border.gov.au/Tariffclassificationofgoods/Documents/guidelines-sc
hedule-4.pdf(검색일자: 2017.2.6.)

103)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3L01120 
(검색일자: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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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으로 들어와야 하는 보석류가 Item 17번(수출 후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

품)으로 다량 잘못 수입되어 규정을 정비한 사례가 있음104)

□ 위 사례의 보석들은 보석 연마(polishing and cutting) 공정을 거쳐 호주 국내로 반입

되었으나 당시 해당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보석들은 Schedule 3에 따라 정식 수

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음

○ 이 사례로 Item 21에 처리코드 521을(가공, 수리, 또는 대체품으로 호주 국내에 반

입 후 수출 예정인 물품) 새롭게 규정하여 보석의 연마 공정은 재수입 면세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104) Australian Customs Notice 199768, https://www.border.gov.au/Busi/Cust/Aust/Austral
ian-Customs-Notice-1997-68(검색일자: 201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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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비교 

가. 재수입 면세 근거 법령 등

□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에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관세법 하위 법령에서 재수입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U.S.Code Title 19에서 하위 규정으로 19 CFR Part 10, CFR Part 141과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19 U.S.C 1202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HTSUS)의 제98류에 재수입 면세 품목이 규정되어 있음

○ 중국은 ｢해관법｣ 제56조 및 하위법령인 수출입관세조례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

리방법에 의해 재수입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는 관세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서 재수입 면세제도를 규정하는 특징이 있음 

○ 일본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재수입 면세는 제14조 제10호에서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에서 규정하는 용기류

의 재수입은 제14조 제11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호주는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하위 12개 Schedule 중 Schedule 4에서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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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면신청 절차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물품이 보세구역에

서 반출되지 않았을 경우 예외를 두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감면신청을 허용하

고 있음

□ 주요국 모두 수입신고 시 감면신청이 이루어지며 사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있음

○ 중국에서 반품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속 시 규정에 따라 

상업송장, 원수출신고필증, 환급서류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성능시험 등에 사용된 측정기구나 화물을 담는 용기 등, 재수입이 예상되는 물품

의 경우 먼저 해관에 담보를 제출하고 재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미국은 품목별로 해당하는 감면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일본은 조사한 주요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사전교시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감면 사전심사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2014년 폐지를 결정함

다. 재수입 제한기간

□ 우리나라와 중국은 재수입 면세의 적용요건으로 물품의 재수입 기한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수출신고 수

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임 

○ 중국의 반품 재수입은 품질 불량 혹은 규격 하자 등의 원인으로 물품을 수출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 반입한 경우 수입관세와 국내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 중국의 일시반출 물품 재수입은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해관의 승인

을 받아 연장한 기한 내 반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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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물품의 특수성에 따라 재수입 제한기간이 있는 물품과 제한기간이 없는 물

품으로 나뉨

○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물품은 3년의 기간을 둔 반면 동물의 경우 제한기간을 8개

월로 두고 있음  

□ 일본과 호주는 수출된 물품의 원상태 재수입에 관한 별도의 제한기간을 설정해두지 않

아 기간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재수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라. 물품의 동일성 규정

□ 우리나라, 중국 및 미국은 수출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면세를 허용해주고 

있음

○ 중국은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또는 규격 하자 등의 원인으로 동일상태(원상태) 반

입한 경우에만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고 규정함

- 다만 재수입 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 않는 한 하자체크나 시운전 등 테스

트를 감행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상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은 해외에서 제조 또는 기타의 공정으로 물품이 개조되거나 가치 변화가 없어야 함 

□ 일본과 호주는 규정상 물품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일부 수리 및 가공을 허용하고 있으

나 물품의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음

○ 일본은 또한 부분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 허용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제도는 조세포괄주의 체제하에 통관 시 세관의 판단에 따라 보

다 융통성 있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열거주의 체제하에서 수출입자

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105)

105) 조세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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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관세법령(19 CFR Customs Duties) 과 품목분류표(HTSUS 제98류)에 재수

입 면세가 가능한 물품을 열거주의 규제체제로 분류함

○ 미국을 제외한 포괄주의 규제체제를 적용하는 주요국은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있

는 물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세관의 기준 또는 법령상 지침이 별도 있음

- 중국은 무역계약 체결 전 물품 검사 후 계약 부적합으로 판명된 물품의 반품 시 제

3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일본과 호주는 재수입물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물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일부 수리 또는 가공의 사례를 법령으로 규정함

마. 기타 재수입 면세 관련 규정

□ 중국은 반품 재수입된 물품을 대신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수출관세

를 면세해주는 대체품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는 최초 수출관세를 환급받거나 대체품 재수출 시 발생하는 수출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함

□ 일본은 조사국 중 유일하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에 의해 일본으로 반송된 물품의 

재수입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반송된 물품과 수출 물품의 동일성 및 사고의 경중, 사고 장소 여부에 상관없이 재수

입 면세를 적용함 

□ 일본과 호주는 관세를 경감, 환급, 면제받은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시 해당 물

품의 경감, 환급, 면제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하는 과세 방식임. 자료: 두산백과(검색일자: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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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주마 사례 비교106)

□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마와 관련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며 재수입 면세의 감면 요건

인 ‘전시회, 박람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범주에 경마대회가 포함되지 않아 

경기 참가 후 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재수입 면세에 경주마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말의 경우 관세가 면세가 된다

는 조항을 있어 재수입 면세를 받고 있음 

106) 관세법령 정보 센터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5006S.do 
(검색일자: 201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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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규정 법령 관세법 CFR 연방규정집

수출입관세조례 
및

수출입화물징수 
관리방법(해관총
서령 제124호)

관세정률법
Customs Tariff 
(Schedule 4) 

Act 2012

감면사전심
사

- - - 감면 사전교시 -

감면신청 
시기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시점

물품의 
동일성
(사용의 
범위)

해외에서 
제조⋅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

해외에서 
제조의 

가공이나 가치, 
조건의 향상이 

없어야 함

수출신고와 
동일한(원상태) 

물품

수출 허가 시의 
성질,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
(부분품, 미세한 

가공, 수리 
허용)

수출 후 수리, 
보수, 대체,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동일 

물품
(유지 및 보수 

작업 허용)

재
수입
제한
기간

일반 
재수입

2년

3년(품목별로 
다름)

1년

제한기간 없음 제한기간 없음

재수입 
용기 
및 

연구
시험 
목적

제한기간 없음 6개월 또는 
세관의 연장기간

기타 관련 
규정

-

수출입화물징세
관리방법 

제29조 내지 
제35조의 

대체품의 면세

관세정률법 
제14조의 2
재수입 감세
관세정률법 

제14조 14호
사고에 의해 
반송된 물품

Item 17A 
제세금이 유보된 

동일물품의 
재수입

출처: 저자 작성

<표 Ⅳ-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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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사국 중 유일하게 감면심사 신청 시 조건에 따라 

수입신고 후 신청도 허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감면 신청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재수입 면세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일본, 호주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을 두어 재수입을 통제하고 있음 

○ 미국은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의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가 제한기간 측면에서 재수입 면세의 적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임 

□ 조사국 중 일본은 유일하게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운영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사

전에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세관 답변서의 내용은 3년간 수입신고 심사 시 적용되므로 통관 시 신속처

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폐

지하였음 

□ 재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국 모두 가공, 수리되지 않은 

원상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호주의 경우 보수 및 유지의 일정 부분을 허

가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사항이었음 

□ 관세청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물품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재수입 면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재수입 면세 관련 비교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수입 면세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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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감면규정 정비 시 호주 및 일본과 같이 재수입 물품의 동일성 요건 중 부분

품이나 물품의 유지 및 보수작업 허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안정

성을 도모하는 사례를 참조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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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Form 3311

출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3311-declarat
ion-free-entry-returned-american-products(검색일자: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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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Form 4455

출처: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3311-declarat
ion-free-entry-returned-american-products(검색일자: 2017. 2. 15)



부록 85

 출처: 내부전문가간담회, 2017.1.17

부록 Ⅲ. 중국 반품 검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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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내부전문가간담회, 2017.1.17.

부록 Ⅳ.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1)



부록 87

     출처: 내부전문가간담회, 2017.1.17

부록 Ⅴ. 중국 환급 신청서 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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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사전 교시에 관한 조회서
(세금 감면 조회 용 C-1000호-22)

출처: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htm#c1000-22, 
(검색일자: 201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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